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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1 - 136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 4.  26.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주 소 성 명

지방하천

(송평천)

교량 

설치

 <송평천교>

 L=60.461m, 

 B=12.4m 

 (영구 2,616㎡)

 (일시 110㎡)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송평리 

30-7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장

(도로공사

1과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

2026년

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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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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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1- 938 호

경상북도 문화재수리업등 등록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조,「같은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후 이를 공고합니다.

연번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등록업종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1 2021. 4.22. 제01-16-0077호 보수단청업
㈜ 다 경

대표 김다경

경북 안동시 안기2길 15,

 1층 103호(안기동)

2021. 4. 26.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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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 2021 -939호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지방도909호선(와촌-고경)

지방도919호선(매전~우보)

공사의 종류
 당초) 교차로 신설 및 회전차로 설치(4개소, L=1.686km)

 변경) 교차로 신설 및 회전차로 설치(3개소, L=1.189km)

구      간
 당초 경산시 하양읍 한사리 산1-6 ~ 와촌면 소월리 980-1 일원

 당초 경산시 하양읍 한사리 산1-6 ~ 와촌면 동강리 126-12 일원

공사시행장소 상    동

착수예정일 허가일 부터 준공예정일
 당초 : 2022년 12월 31일

 변경 : 2021년 12월 31일

   사유 : 사업단계별 공사추진으로 인한 사업량 및 사업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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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1 –940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변경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에 따라 ｢경북 차

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변경을 위하여 공고하였던 아래와 같이“경

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다음

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특구 개요

〇 명    칭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〇 위    치 : 포항 영일만일반산업단지 및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일원

〇 면    적 : 총 992,358,72㎡

〇 지정목적 :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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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실증특례 기간연장 2개 1개

임시허가 전환 또는 기간연장 1개 좌동

실증특례 종료 1개 2개

※ 변경사유 : 기 공고한(‘21.4.22) 실증특례 관련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 변경

3. 열람기간 : 2021. 4. 26.(월) ~ 2021. 5. 16.(일) 18:00까지

(09:00 ~ 18: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4. 열람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202호 (전화: 054-880-2476)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〇 제출기간 : 2021. 4. 26.(월) ~ 2021. 5. 16.(일) 18:00까지

〇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E-mail)로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

견 제출가능

- 주  소 : (38542)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 이메일 : startacr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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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054-880-24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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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안)

□ 특구지정 개요

◦ (목적)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위치·면적) 포항 영일만산단 및 블루밸리국가산단 일원 총 992,358,72㎡

◦ (사업자/지정기간) ㈜에코프로지이엠 등 12개 기업·기관/ ‘19.8~’23.8(4년)

□ 변경공고내용 : 특례기간 연장(당초 1개 → 변경 2개), 임시허가 전환 또는 특례

기간 연장(1개 변동없음), 실증종료(당초 2개 → 변경 1개)

 세부사업 특례제목
기공고내용(‘21.4.15) 변경공고

(‘21.4.22)(당   초) (변   경)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1세부)

가. 반납된 배터리의 성

능평가 및 등급(재

사용, 재활용)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 허용

2019.08.09. ~

2021.08.08.

(2년)

특례기간 연장

2019.08.09. ~

2023.08.08.

(4년)

좌동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2세부)

나. 전기차 사용 후 배

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2019.08.09. ~

2021.08.08.

(2년)

(1안) 임시허가 전환

2021.08.09.~

2023.08.08.(2년)
좌동

(2안) 특례기간 연장

2021.08.09.~

2023.08.08. (4년)
다. 재제조 대상제품 목

록에 전기차 배터

리 추가

2019.08.09. ~

2021.08.08.

(2년)

실증종료

(고시정비 완료)
좌동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3세부)

라. 전기차 사용 후 배

터리의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을 위

한 실증 허용

2019.08.09. ~

2021.08.08.

(2년)

실증종료

특례기간 연장

2019.08.09. ~

2023.08.08.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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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식- 전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의견서

제 출 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 의견

「경북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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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후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
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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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1- 941호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변경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최 예정이었던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

유특구계획(안)｣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변경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일시 2021. 4. 29(수) 14:00 2021. 5. 3.(월) 14:00 

장소 구미시청 대강당 좌동

※ 변경사유 :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일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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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청회 내용

○ 개최목적 :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청취

3.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054-880-2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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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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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고시 제2021 - 36호

영천 도시관리계획(화룡1・2지구, 고경 단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화룡동 및 고경면 단포리 일원 화룡1・2지구, 단포지구 영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

획)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  4.  26.

영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토지 이용의 합리화 및 체계적・계획적인 관리를 도모

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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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화룡1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6

화룡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영천시 화룡동

762번지 일원
30,719 - 30,719

영천시 

2018-33호

(2018.05.03.)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0,719 - 30,719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0,719 - 30,719 100.0

 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합    계 30,719 100.0

주거용지 21,115 68.7

단독주택용지 21,115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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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합계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670 9,586 1 630 9,373 - - - 1 40 213

대로 1 630 9,373 1 630 9,373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1 40 213 - - - - - - 1 40 213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합계 2개노선

대로 1류 

소계
1개노선

기

정

대

로
1 3

35

(17) 

국지

도로

1,680

(630)
대로1-1

화룡동

구역계

일반

도로

철도

연번

건고제2703호

(1966.09.01.)

(  )는

지구단위

구역 내

소로 3류 

소계
1개노선

신

설

소

로
3 화3 6

국지

도로
40

대로1-3

화룡동

763-3

화룡동

763-3

일반

도로
- - 노선신설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공공시설용지 9,604 31.3
도    로 9,586 31.2
철    도 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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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

화3호선

ㆍ노선 신설

  (B=6m, L=40m)

ㆍ기 공사된 철도 통로박스 진입 현황도로를 도

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2) 철도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
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

정
3 철도

일반

철도

신녕면

연정리

산27-1

화룡동

701-3
-

16,278

(17)

196,000

(18)

국토교통부

제2015-1106호

(2016.01.07.)

(  )는

지구단위

구역 내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계
2개

가구
21,115 21,115

ㆍ160㎡ 이상으로 분할 가능

ㆍ접한 필지와 합필 가능A1 A1 17,986 화룡동 694번지 일원 17,986

A2 A2 3,129 화룡동 764-1번지 일원 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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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2

A1

~

A2

용도

지정

용도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천시 도시계

획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불허

용도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천시 도시계

획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봉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ㆍ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폐율에 따름

용 적 률 ㆍ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에 따름

높    이
ㆍ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높이(층수) 기

준에 따름

배    치

(권   장)

ㆍ단독주택용지는 채광확보를 위해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점

포주택은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형    태

(권   장)

ㆍ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으로 하되 평지붕의 경우 

테라스, 정원으로 사용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

해 차열도료 사용 및 옥상녹화 권장

색    채

(권   장)

ㆍ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하고, 외벽면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

녹화 도입을 권장

건축한계선
ㆍ도로 변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2m 계획

ㆍ철도부지 내 단독주택용지 건축한계선 2m ~ 7.5m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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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룡2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8

화룡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영천시 화룡동

348번지 일원
95,579 - 95,579

영천시 

2018-33호

(2018.05.03.)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5,579 - 95,579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95,579 - 95,579 100.0

 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합    계 95,579 100.0

주거용지 68,299 71.5

단독주택용지 68,299 71.5

녹지용지 2,675 2.8

공    원 2,675 2.8

공공시설용지 24,605 25.7

도    로 23,871 24.9

주 차 장 73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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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합계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0 2,081 23,871 1 520 9,080 5 642 5,137 4 919 9,654

대로 1 520 9,080 1 520 9,080 - - - - - -

중로 4 752 8,777 - - - 1 62 497 3 690 8,280

소로 5 809 6,014 - - - 4 580 4,640 1 229 1,37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0개노선

대로 1류 소계 1개노선

기정 대로 1 3
35

(17) 

국지

도로

1,680

(520)
대로1-1

화룡동

구역계

일반

도로

철도

연번

건고

제2703호

(1966.09.01.)

(  )는

지구단위

구역 내

중로 2류 소계 1개노선

기정 중로 2 9
15

(7)

국지

도로

750

(62)
중로1-5 대로1-3

일반

도로
-

경고

제88호

(1976.05.26.)

(  )는

지구단위

구역 내

중로 3류 소계 3개노선

신설 중로 3 화2 12
국지

도로
191

중로3-

화3

화룡동

380

대로1-3

화룡동

386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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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화3 12
국지

도로
441

화룡동

403

대로1-3

화룡동

321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신설 중로 3 화4 12
국지

도로
58

중로3-

화3

화룡동

369

화룡동

산90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소로 2류 소계 4개노선

신설 소로 2 화22 8
국지

도로
107

화룡동

396-1

중로3-

화2

화룡동

864-11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신설 소로 2 화23 8
국지

도로
135

중로3-

화3

화룡동

375

소로2-

화22

화룡동

396-1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신설 소로 2 화24 8
국지

도로
273

중로3-

화2

화룡동

864-11

중로3-

화3

화룡동

351-1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신설 소로 2 화25 8
국지

도로
65

중로3-

화3

화룡동

362

소로2-

화24

화룡동

340-6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소로 3류 소계 1개노선

신설 소로 3 화4 6
국지

도로
229

중로3-

화3

화룡동

358

중로3-

화3

화룡동

354-2

일반

도로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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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화2호선
ㆍ노선 신설

   B=12m, L=191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3-화3호선
ㆍ노선 신설

   B=12m, L=441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3-화4호선
ㆍ노선 신설

   B=12m, L=58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화22호선
ㆍ노선 신설

   B=8m, L=107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화23호선
ㆍ노선 신설

   B=8m, L=135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화24호선
ㆍ노선 신설

   B=8m, L=273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화25호선
ㆍ노선 신설

   B=8m, L=65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화4호선
ㆍ노선 신설

   B=6m, L=229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2)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증)734 734

신설 화3 주차장 화룡동 321번지 일원 - 증)734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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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화3 주차장
ㆍ주차장 신설

   A=734㎡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증)2,675 2,675

신설 화3 소공원
화룡동

396-1번지 일원
- 증)1,296 1,296

신설 화4 소공원
화룡동

356번지 일원
증)1,379 1,379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화3 소공원
ㆍ소공원 신설

   A=1,296㎡

ㆍ지구 내 주민의 휴식・여가 공간 제공 및 정

서 함양을 위해 소공원 신설

화4 소공원
ㆍ소공원 신설

   A=1,379㎡

ㆍ지구 내 주민의 휴식・여가 공간 제공 및 정

서 함양을 위해 소공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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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계
10개

가구
68,299 68,299

ㆍ160㎡ 이상으로 분할 가능

ㆍ접한 필지와 합필 가능

A1 A1 5,771 화룡동 386번지 일원 5,771

A2 A2 6,314 화룡동 396번지 일원 6,314

A3 A3 4,601 화룡동 378번지 일원 4,601

A4 A4 5,008 화룡동 375번지 일원 5,008

A5 A5 13,138 화룡동 340번지 일원 13,138

A6 A6 8,346 화룡동 364번지 일원 8,346

A7 A7 6,326 화룡동 347번지 일원 6,326

A8 A8 3,929 화룡동 367번지 일원 3,929

A9 A9 6,776 화룡동 359번지 일원 6,776

A10 A10 8,090 화룡동 321번지 일원 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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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10

A1

~

A10

용도

지정

용도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불허

용도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봉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ㆍ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폐율에 따름

용 적 률 ㆍ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에 따름

높    이 ㆍ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높이(층수) 기준에 따름

배    치

(권   장)

ㆍ단독주택용지는 채광확보를 위해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점포주택

은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형    태

(권   장)

ㆍ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으로 하되 평지붕의 경우 테라

스, 정원으로 사용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

료 사용 및 옥상녹화 권장

색    채

(권   장)

ㆍ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하고, 

외벽면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

건축한계선 ㆍ도로변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1m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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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포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7

단포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145번지 일원

76,000 - 76,000

영천시 

2018-33호

(2018.05.03.)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6,000 - 76,00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76,000 - 76,000 100.0

 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합    계 76,000 100.0

주거용지 52,909 69.6

단독주택용지 52,909 69.6

녹지용지 3,077 4.1

공    원 2,622 3.5

수 림 대 45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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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합계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4 2,444 18,761 1 307 3,070 7 1,208 9,664 6 929 5,471

대로 - - - - - - - - - - - -

중로 1 522 3,365 - - - - - - 1 522 3,365

소로 13 1,922 14,840 1 307 3,070 7 1,208 9,664 5 407 2,106

가각

전제
- - 556 - - - - - - - - -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공공시설용지 20,014 26.3

도    로 18,594 24.5

보행자도로 167 0.2

주 차 장 1,253 1.6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합계 14개노선

중로 3류 

소계
1개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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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중

로
3 2

12

(6)

국지

도로

1,414

(522)

대로3-9

단포리

187-8

대로3-9

창하리

870

일반

도로
-

경고제88호

(1976.05.26.)

(  )는

지구단위

구역 내

소로 1류 

소계
1개노선

신

설

소

로
1 단1 10

국지

도로
307

단포리

27-6

소로2-단2

단포리

407-110

일반

도로

노선

신설

소로 2류 

소계
7개노선

신

설

소

로
2 단1 8

국지

도로
430

단포리

35-4

단포리

407-118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신

설

소

로
2 단2 8

국지

도로
184

중로3-2

단포리

407-92

소로1-단1

단포리

407-110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신

설

소

로
2 단3 8

국지

도로
77

소로2-단2

단포리

407-22

소로2-단4

단포리

407-132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신

설

소

로
2 단4 8

국지

도로
105

소로2-단1

단포리

407-131

소로1-단1

단포리

407-3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신

설

소

로
2 단5 8

국지

도로
137

소로2-단4

단포리

407-3

소로2-단7

단포리

21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신

설

소

로
2 단6 8

국지

도로
121

중로3-2

단포리

135-4

소로2-단5

단포리

149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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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

설

소

로
2 단7 8

국지

도로
154

중로3-2

단포리

27-19

소로1-단1

단포리

22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소로 3류 

소계
5개노선

신

설

소

로
3 단1 2

특수

도로
84

소로2-단3

단포리

407-22

소로1-단1

단포리

407-56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신

설

소

로
3 단2 6

국지

도로
71

소로2-단1

단포리

145

소로2-단5

단포리

16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신

설

소

로
3 단3 6

국지

도로
74

소로1-단1

단포리

26

소로3-단5

단포리 

27-19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신

설

소

로
3 단4 6

국지

도로
104

소로1-단1

단포리

27

소로2-단1

단포리

30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신

설

소

로
3 단5 6

국지

도로
74

소로2-단7

단포리

27-19

소로3-단4

단포리

30

일반

도로
-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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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단1호선
ㆍ노선 신설

   B=10m, L=307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단1호선
ㆍ노선 신설

   B=8m, L=430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단2호선
ㆍ노선 신설

   B= 8m, L=184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단3호선
ㆍ노선 신설

   B=8m, L=77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단4호선
ㆍ노선 신설

   B=8m, L=105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단5호선
ㆍ노선 신설

   B=8m, L=137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단6호선
ㆍ노선 신설

   B=8m, L=121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단7호선
ㆍ노선 신설

   B=8m, L=154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단1호선
ㆍ노선 신설

   B=2m, L=84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보행

자도로 신설

- 소로3-단2호선
ㆍ노선 신설

   B=6m, L=71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단3호선
ㆍ노선 신설

   B=6m, L=74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단4호선
ㆍ노선 신설

   B=6m, L=104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단5호선
ㆍ노선 신설

   B=6m, L=74m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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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증)1,253 1,253

신설 단1 주차장
단포리

407-3번지 일원
- 증)766 766

신설 단2 주차장
단포리

35-3번지 일원
- 증)487 487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단1 주차장
ㆍ주차장 신설

   A=766㎡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주차 공

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단2 주차장
ㆍ주차장 신설

   A=487㎡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주차 공

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증)2,622 2,622

신설 단1 소공원
단포리

407-56번지 일원
- 증)2,069 2,069

신설 단2 소공원
단포리

35-4번지 일원
- 증)553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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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단1 소공원
ㆍ소공원 신설

   A=2,069㎡

ㆍ지구 내 주민의 휴식・여가 공간 제공 및 정

서 함양을 위해 소공원 신설

단2 소공원
ㆍ소공원 신설

   A=553㎡

ㆍ지구 내 주민의 휴식・여가 공간 제공 및 정

서 함양을 위해 소공원 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계
15개

가구
52,909 52,909

ㆍ160㎡ 이상으로 분할 가능

ㆍ접한 필지와 합필 가능

A1 A1 5,662 단포리 407-153번지 일원 5,662

A2 A2 6,403 단포리 407-90번지 일원 6,403

A3 A3 1,928 단포리 407-22번지 일원 1,928

A4 A4 1,896 단포리 407-57번지 일원 1,896

A5 A5 8,278 단포리 150-3번지 일원 8,278

A6 A6 4,331 단포리 135번지 일원 4,331

A7 A7 3,355 단포리 150-4번지 일원 3,355

A8 A8 2,709 단포리 145번지 일원 2,709

A9 A9 2,683 단포리 144번지 일원 2,683

A10 A10 2,546 단포리 16번지 일원 2,546

A11 A11 2,423 단포리 26-4번지 일원 2,423

A12 A12 2,450 단포리 27번지 일원 2,450

A13 A13 1,320 단포리 27-3번지 일원 1,320

A14 A14 1,759 단포리 27-19번지 일원 1,759

A15 A15 5,166 단포리 35번지 일원 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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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15

A1

~

A15

용도

지정

용도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불허

용도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봉안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 폐 율 ㆍ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폐율에 따름

용 적 률 ㆍ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에 따름

높    이 ㆍ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높이(층수) 기준에 따름

배    치

(권   장)

ㆍ단독주택용지는 채광확보를 위해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점포

주택은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형    태

(권   장)

ㆍ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으로 하되 평지붕의 경우 

테라스, 정원으로 사용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 사용 및 옥상녹화 권장

색    채

(권   장)

ㆍ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

용하고, 외벽면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

건축한계선 ㆍ도로변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 1m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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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관련 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T.054-330-6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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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고시 제2021 - 37호

영천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 화룡동 및 고경면 단포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된 지역에 대하여 영천

시 고시 제2021-36호(2021.4.26.)에 따라 영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

시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해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26. 

영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지역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화룡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천시 화룡동 762번지 일원 30,719

화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천시 화룡동 348번지 일원 95,579

단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145번지 일원 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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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일자 : 2021년 4월 26일

3.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사유 : 화룡 1 ․ 2지구, 고경 단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

정 고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해제

4.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지역 지형도면 고시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5. 관련 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

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T.054-330-6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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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고시 제2021-36호

군위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1번지 일원 군위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 사

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경미한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군  위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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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ｍ)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ｍ)

기

정

소

로
3 10 4

국지

도로
507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1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1

일반

도로
-

2018.

9.27

(군위군

고시

제2018

-72호)

변

경
〞 〞 〞 〞 〞 〞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1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1
〞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소로3-10 소로3-10

• B=4m, L=507m 

(변경없음)

• 노선 일부에 대한 

선형변경

  : 차량통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변경

 • 풍력 발전시설의 원활한 사업추

진과 향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 접근로를 군계획시설인 도

로를 결정하였으며,

 • 임도와 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

한, 차량 통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로선형 일부 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 명칭 : 풍백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 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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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사업면적(㎡) 시설별 면적(㎡) 편입행정구역 비고

풍백 풍력단지

조성사업

 ∘ 전체면적

   - 기정 : 97,251㎡

   - 변경 : 98,574㎡

         (증, 1,323㎡)

 ∘ 전기공급설비 면적

   - 25,394㎡ (변경없음)

 ∘ 도로 면적

   - 기정 : 71,857㎡

   - 변경 : 73,180㎡

         (증, 1,323㎡)

군위군 

삼국유사면

가암리 일원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풍백풍력발전(주)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19층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09. 30.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도첨부

8.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군위군청 지역활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

항은 군위군 지역활력과(☏054-380-6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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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고시 제2021 - 37호

군위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289-3번지 일원 군위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26.

군  위  군  수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28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나. 명 칭 : 군위군청 제2주차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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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당초)4,958㎡ → (변경)4,81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위군수(재무과)

나. 주 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군 읍면 리 주   소 성 명

합계1 4,810 4,810

1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289-3 전 242 242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

2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290-6 답 3,047 3,047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

3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227-3 전 1,521 1,521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

※ 관계도서는 군위군청 지역활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지역활력과(054-380-6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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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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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1 - 75호

구미 도시계획시설(배수지 및 도로)사업 완료 공고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일원의 구미 도시계획시설(배수지 및 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6일

구  미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358-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배수지및도로) 사업

 ◦ 명칭 : 문성배수지 신설사업

3. 사업의 규모
 ◦ 문성배수지 V=10,000톤/일

 ◦ 도로(소로3-배1) 개설 L=205m, B=6m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 성명 : 구미시장(수도과장)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31 ~ 2021. 05. 31.

6. 공사완료일  ◦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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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공고 제2021 - 426호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영덕군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시행하고자 관광진흥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도서의 공람과 의견청취코자 하오니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영  덕  군  수

1. 조성계획 변경내용

○ 사 업 명 : 고래불 관광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 영해면 대진리 일원

○ 사업면적 : 880,400㎡(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영덕군수(변경없음) 

○ 사업기간 : 2001년 ~ 2021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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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람 및 의견청취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3. 공람 및 의견청취기관 : 영덕군청 문화관광과(☎054-730-6513)

※ 관계서류 및 도면 게재생략

4. 공람장소 및 관계도서 비치 :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병곡면사무소

5.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까지 의견서를 영덕군청 문화

관광과(☎054-730-651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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